
도서관학과 해외현장실습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도서관학과 해외현장실습 운영과 해외현장실습 자격요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외현장실습이란 도서관학과 재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제고와 도서관 현장적

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도서관 관련 기관에서 본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정을 의미한다.

제3조(신청자격)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3.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자

4. 토익 800점 이상 또는 이에 해당되는 영어능력 보유자로 학과 교수에 의해 검증

된 자

5. 도서관학과 교수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해외현장실습 신청) 해외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학과에서 공지

한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현장실습 신청서를 도서관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을 준

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